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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■ 재난 및 안 관리 본법 시행령「 」

제 조의 재난피해자에 한 상담 활동 지원 차73 2( ) 소 재청장과 지 자①

단체 장 법 조 항에 라 재난 피해를 입 사람에 하여 심리66 4

안 과 사회 한 상담 동 체계 지원하 하여 다 각

사항 포함하는 상담 동지원계획 립 시행하여야 한다.ㆍ

재난 피해 별 상담 동 부 지원 안1.

재난 피해를 입 사람에 하여 심리 안 과 사회 신속하게2.

지원하 한 가 연락체계 구축

상담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 보3.

그 에 재난 피해를 입 사람에 하여 심리 안 과 사회4.

한 상담 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 재청장 또는 지 자 단체 장이 필

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

② 소 재청장과 지 자 단체 장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

하여는 법 조 항에 른 상담 동 지원 우 실시할 있다66 4 .

법 조 항에 라 특별재난지역 포 지역1. 60 1

조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생한 지역2. 13

제 조 재난 리기 의 용도74 ( ) 법 조 항에 른 재난 리 용도는 다68 2

각 범 에 해당 지 자 단체 조 하는 것 한다.

개< 2012.8.23>

법 조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것 다 각1. 3 1

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
가 재난 안 리를 한 공공분야 재난 동.

나 자연재해 책법 시행 조에 른 자연재해 감시 같. 55 (「 」

조 에 른 재난 보 경보시 한 한다 보 보강9 )ㆍ ㆍ



다 재난피해시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소 하거나 리하는 시 한. (

한다 에 한 복구 또는 한 조)

라 지 자 단체 구조능 충사업.

마 법 조부 조 지 규 에 른 피명 또는 퇴거명 이. 40 42

행하는 주민에 한 임 주택 이주 지원 주택 임차 용 자

재난 원인분 피해 경감 등 한 조사 연구. ㆍ

사 재난피해자에 한 심리 안 과 사회 한 상담 동.

법 조 다목 재난 감염병 또는 가축 염병 산 지를 한2. 3 1

복구

제 조 재난 리기 의 운용 리75 ( )ㆍ 시 도지사 시장 군 구청장 용① ㆍ ㆍ ㆍ

계좌를 개 하여 법 조에 라 매 립하는 재난 리 리하여야 한다67 .

시 도지사 시장 군 구청장 법 조에 라 매 립하는 재난67② ㆍ ㆍ ㆍ

리 법 립액 액 분 이상 액 회사 등에100 15

하여 리하고 나 지 액과 생한 이자는 조에 른 재난 리 용, 74

도에 라 원 하게 사용 있도 운용 리하여야 한다.ㆍ

항 항에 규 한 사항 외에 재난 리 운용 리에 필요한1 2③ ㆍ

사항 해당 지 자 단체 조 한다.


